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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개 요  

  미국 「특허법」(미국법전 제35편)은 1952년 7월 19일 제정되었

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

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요건, 심

사절차, 심판절차, 재심사청구,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

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및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로 크

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5년 11월 25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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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102조. 특허요건,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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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PLANT PATENTS 

Section 161. Patents for plants. 

Section 162. Descriptio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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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71. Patents for designs. 

Section 172. Right of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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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64. International stage: 

 

제319조. 항소 

 

제32장. 특허등록 후 심판 

 

제321조. 특허등록 후 심판 

제322조.  신청 

제323조. 신청에 대한 사전답변 

 

제324조. 특허등록 후 심판의 

실시 

제325조. 기타 소송과의 관계 

 

제326조. 특허등록 후 심판의 

진행 

제327조. 합의 

제328조. 특허심판원의 결정 

 

제329조. 항소 

 

제4부. 특허협력조약 

 

 

제35장.  정의 

제351조. 정의 

 

제36장. 국제 단계 

 

제361조. 수리관청 

제362조.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제363조.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 효력 

 

제364조. 국제 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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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Section 365. Right of priority;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Section 366. Withdrawn 

international application. 

Section 367. Actions of other 

authorities: Review. 

Section 368.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filing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ies. 

 

CHAPTER 37—NATIONAL 

STAGE 

Section 371. National stage: 

Commencement. 

Section 372. National stage: 

Requirements and procedure. 

Section 373. Repealed. 

Section 374.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Section 375. Patent issued on 

international application: Effect. 

Section 376. Fees. 

 

 

PART V—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CHAPTER 38—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Section 381. Definitions. 

Section 382. Filing international 

 

제365조. 우선권, 선출원일 특례 

 

 

제366조. 철회된 국제출원 

 

제367조. 기타 기관의 조치, 

심사 

제368조. 특정 발명의 비밀유지, 

외국으로의 국제출원 

신청 

 

제37장.  국내 단계 

 

제371조. 국내 단계: 개시 

 

제372조. 국내 단계: 요건 및 

절차 

제373조. 삭제 

제374조. 국제출원의 공개 

 

제375조. 국제출원으로 발급된 

특허: 효력 

제376조. 비용 

 

 

제4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38장.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 

 

 

제381조. 정의 

제382조.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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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pplications. 

Section 383.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Section 384. Filing date. 

Section 385. Effect of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Section 386. Right of priority. 

Section 387. Relief from 

prescribed time limits. 

Section 388. Withdrawn or 

abandoned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Section 389.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Section 390.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 

신청 

제383조.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 

 

제384조.  출원일 

제385조.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의 효력 

제386조. 우선권 

제387조. 규정된 기한의 완화 

 

제388조.  철회 또는 폐기된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 

 

제389조.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의 심사 

제390조.  국제 디자인 

특허출원의 공개 

 


